
■ 하천법 시행령 [별표 3의2] <개정 2021. 3. 9.>

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(제57조제3항 관련)

1.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(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): 「한국수자원

공사법」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

2. 농업용수: 10만세제곱미터당 63.3원(63.3원/100,000㎥)

3. 발전용수: 1만세제곱미터당 63.3원(63.3원/10,000㎥)

4. 수열에너지용수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」

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

말한다): 1만세제곱미터당 63.3원(63.3원/10,000㎥)

5. 그 밖의 용수 :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

비고

1.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

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.

2.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

1세제곱미터로 본다.

3.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

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

